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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 예정을 2024년 9월 30일 통보

하였음

  - 본 규정은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 이른바 가스 토치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에 대한 사전 고시 및 의견수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술 요구사항 개정안은 추후 고시될 것으로 보임

□ (규제요지)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화

TBT 통보번호 § JPN/835
통보일 § 2024-09-30

고시일 § 해당 없음

규제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

§ Revision to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Securing of Safety, the Optimization of Transac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nd the Ministerial Order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Products Concerning the Minisi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규제부처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요구사항 유형 § 소비자 정보, 표시 요구사항, 인간의 건강 및 안전

개정 상태 § 개정 초안

채택일 § 2024년 12월 예정

의견수렴 마감일 § 통보일로부터 60일 (2024년 11월 29일)

발효일
§ 2025년 2월 예정

§ 경과조치 기간 : 1년 (2026년 2월까지)

준수기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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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 액화석유가스(LPG) 장비 및 기기(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 포함)

§ Liquefied Petroleum Gas(LPG) equipment and appliances

(including portable petroleum gas burners)

적용범위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휴대용 토치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52,848 HS Code § 7311, 8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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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세부내용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ㅇ METI는 2024년 8월 27일 진행된 소비경제심의회에서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화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재 가스 토치에 대한 법적 안전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업계 등에서 

소비자에 안전에 대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 가스 토치의 제조 및 판매량 증가,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 

증가를 이유로 가스 토치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높아짐

□ 규정 주요 내용

 ㅇ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규제 대상화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를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및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 포함으로 개정이 예정된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이 채택되면 관보에 고시될 예정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

□ 소비경제심의회에서 제시된 규제 대상화 방향성

 ㅇ 규제 대상이 되는 휴대용 LPG 버너(가스 토치)에 대한 논의

  - 2024년 8월 27일 진행된 소비경제심의회에서 METI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가스 토치)의 적용 범위 및 예외 

범위를 제안하였음

 ㅇ 적용 대상 제시안

  - (적용 범위)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에서 제안된 적용 범위는 나사식이 아닌 용기를 

사용하는 토치 중 연결부에서 화염 위치까지 거리가 350mm 이하인 제품임 

(※ 해당 제품은 [표 1]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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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는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 (METI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참고)

   - (예외 범위) 다음과 같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

    · 배관 공사용으로 가스 호스를 통해 연결하는 제품 (가스 용기를 기울여 

사용하는 일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의 역류가 일어나기 어려움)

    · 풀 태우기(草焼き)나 들판 태우기(野焼き) 작업에 사용되는 공사용 제품 (가스 

용기와의 연결부에서 화염 위치까지 거리가 멀어 용기 폭발의 위험이 낮음)

    · 흡수제를 넣고 봉해 안전성이 높은 용기와 나사식으로 연결되는 제품

[표 2] 예외 대상의 예시 (METI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참고)

□ 제안된 개정 일정

  - (발행일) 2024년 12월 예정

  - (발효일) 2025년 2월 예정

  - (과도 기간) 2026년 2월까지 (발효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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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및 표준

 ㅇ 현행 규정

  -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URL)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 (URL)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

https://laws.e-gov.go.jp/law/343CO0000000014
https://laws.e-gov.go.jp/law/343M500004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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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ㅇ 규제원문 출처

  - WTO TBT 질의처 (URL)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사전 의도 공고 안내 (URL)

* 일본의 대외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KOTRA와 같은 조직임

 ㅇ 2024년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 2024년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 제품 안전 부회 링크 (URL)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스 토치)의 규제 대상화에 대한 자료 (URL)

□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규제 대상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법)의 규제 대상인 액화석유가스 기기 및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는 다음과 같음

一 조정기 (1시간에 감압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질량이 30k 이하인 것에 한함)

二 액화석유가스 풍로(가스레인지)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イ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용기가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장착되는 구조인 것

ロ 액화석유가스 소비량 총합이 14kW (가스 오븐이 있는 것은 21kW) 이하인 것으로, 버너

1개당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5.8kW 이하인 것 (イ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함)

三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것에 한함)

四 액화석유가스용 연결 금구가 부착된 고압 호스 (내경 10mm 이하, 길이 1.2m 이하의 고

무호스를 사용한 것에 한함)

五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부착된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 전용 온수부가

있는 경우 9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

六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용 버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사용 시 액화

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구조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또는 옥외형(외부에 설치되어

비바람의 영향을 견디는 구조를 가진 것)과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설치된 제품은 제외함)

七 액화석유가스용 욕조 버너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욕조 가열기에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

[표 3]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TBT/JPN/24_06364_00_e.pdf
https://www.jetro.go.jp/view_interface.php?blockId=38524262
https://www.meti.go.jp/shingikai/shokeishin/seihin_anzen/021.html
https://www.meti.go.jp/shingikai/shokeishin/seihin_anzen/pdf/021_02_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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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용기가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장착된

구조인 것에 한함)

二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개방

연소형,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인 것은 제외함)

三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부착된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 전용

온수부가 있는 경우 9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

四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버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 버너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구조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옥외형 제품 및 액화석유가스 버너가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

五　액화석유가스용 욕조 버너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욕조 가열기에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

六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19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개방 연소형,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

七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밸브 (연소용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것을

제외함)

[표 4]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2)

八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19kW 이하인 것에 한함)

九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밸브 (연소용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것을 제외함)

十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농도 표시 기능이 있는 제품 및 휴대용 제품은 제외함)

十一 액화석유가스용 연결 금구가 부착된 저압 호스 (내경 15mm 이하, 길이 1.2m 이하의

고무호스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十二 액화석유가스용 내진 자동 가스 차단기 (관과 연결되는 나사부의 내경이 60mm 이하이며,

3.5kPa 이하 게이지 압력의 가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에 한함)


